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서식] <개정 2025. 4. 28.>

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

소유자
성명(명칭)

주소

이륜

자동차

차명 및 

형식
이륜자동차번호

차대번호

적발내용

적발일시 및 장소

명령

사항

명령사유

□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

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

□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승

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이륜자동차

□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제2항

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이륜자동차 

이행방법 □ 점검ㆍ정비  □ 임시검사  □ 원상복구  

이행기간 년     월      일까지

임시검사

검사장소

검사일

  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1항,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에 따라 명령사

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     

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